
 

현실 확인: 

애플의 허위 디지털시장법 준수 

계획 
2024년 3월 7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시행을 앞두고 애플은 DMA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허위 준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법 준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바로잡을 때입니다. 

 

DMA의 조항: 개발자는 더 낮은 가격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4)조: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가 무상으로 그 핵심플랫폼서비스 또는 그 밖의 채널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다른 조건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제안을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사용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게이트키퍼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최종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여전한 소통 금지 

● 개발자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더 우수하고 더 저렴한 제품에 대해 알릴 수 없으며, 소비자는 

앱 외부에서만 이러한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 애플의 지침: “귀하는 앱스토어에 있는 귀하 애플리케이션 제품 페이지에 귀하 웹사이트 

구매 관련 정보 또는 구매를 위한 귀하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U의 

앱에 대한 대체 약관 부록 3.3.C). 

 

DMA의 조항: 개발자는 게이트키퍼 운영 체제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7)조: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제공자 및 하드웨어 제공자가 무상으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9)에 따른 지정결정에 기재된 운영체제 또는 

가상비서를 통하여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능에 접근할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거나 이를 지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 제공자가 

무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게이트키퍼가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위하여 해당 운영체제 또는 

기능에 접근할 수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해당 



운영체제의 일부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대체 마켓플레이스에 새로운 수수료 도입 

●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되는 모든 앱에 대해 €0.5의 새로운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CTF)를 부과합니다. 애플이 iOS 액세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외에 앱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 플랫폼에서 경쟁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은 자체 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브라우저, 앱 

스토어, 음악 스트리밍 등)에 대해 불공정한 비용 및 기술적 이점을 유지할 것입니다. 



DMA의 조항: 앱 내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 제5(7)조: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에게 게이트키퍼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상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맥락에서 해당 게이트키퍼의 신원확인서비스, 웹브라우저 엔진이나 

결제서비스 또는 인앱구매 결제서비스와 같은 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업무상 사용자에게 이를 이용, 제안 또는 상호운용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개발자가 대체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 

● 애플은 대체 결제 옵션을 제공하려는 모든 개발자에게 여러 단계별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체 결제 옵션을 고려하는 개발자들에가 대체 결제 수단이 재정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앱 다운로드당 €0,5의 수수료 외에도, 개발자는 타사 결제 옵션을 

사용하는 모든 구매 건에 대해 최대 17%의 세금과 3~6%의 결제 처리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해야 

합니다. 

● 애플은 위협적이고 과도한 경고를 통해  타사 결제 옵션을 사용하기가 어렵도록 

만듭니다. 

 

DMA의 조항: 소비자는 앱을 어디서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4)조: “게이트키퍼는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거나 상호운용하는 제3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설치 및 효과적인 이용을 허용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게이트키퍼의 관련 핵심플랫폼서비스 이외의 

수단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앱스토어 외부 배포에 대한 제한 

● 애플은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컴퓨터에서 하듯이 개발자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iOS 디바이스에서 어떤 앱 스토어를 

허용할지에 대해 불공정한 제한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할 수도 없고, 앱스토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앱을 어디서 구할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 현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앱의 88%)가 

대체 앱스토어를 이용하려면 새로운 약관에 서명하고 핵심 기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개발자들의 전환 의욕을 꺾는 요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왓츠앱, 우버, 

아마존 과 같이 인기 있는 앱들이 대체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 스토어와 다른 배포 방법 중에서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대체 배포 수단이 충분히 규모화되지 못하게 하려는 부당하고 

반경쟁적인 시도입니다. 



DMA의 조항: 게이트키퍼의 행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 제6(12)조: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와 관련하여 제3조(9)에 따른 지정결정에 열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온라인 검색엔진 및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업무상 사용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일반적인 접근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DMA에 위배되는 새로운 선택적 약관 제공 

● 애플은 동일한 앱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대 10~17%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애플의 

재량에 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애플은 더 

이상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모든 앱이 똑같은 

앱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어야(또는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